
의회에 바란다 답변서

1.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-441(2023. 6. 27.)호와 관련하여, 무료로 운영되는 강릉시 

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민간사업 침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

같이 회신합니다.

2. 강릉시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은 반려견 사회화 교육을 통해 이웃 간의 갈등 요인

을 최소화하고, 반려인의 소양 교육을 통한 동물 학대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 등 

반려인구와 함께 소통하고 향상된 동물 복지 여건 조성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선정

되었습니다.

3. 동물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‧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해 

무료 지원으로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.

   -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

‧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‧시행하여야 한다.

   -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

인력‧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‧관리, 복지업무 추진

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   

4.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은 2021년 ’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‘으로 

첫 시행한 사업이며, 2022년 ’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‘으로 변경되어 2023년도 

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. 향후 2024년도 사업은 시행전 사업추진 방향 재 검토 

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5.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

축산과 동물보호계((640-5843)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

습니다.  끝.


